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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 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http://www.junggu.seoul.kr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

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◉ 구보게재의뢰  TEL.(02)3396-4965 / FAX.(02)3396-90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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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     시

◉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2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 우리구 신축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

제24조 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02월 2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

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기준
도  로  명  고시일 도  로  명 부여기준

서울특별시 중구 
다동 164-2

서울특별시 중구
다동길 24-10

2018.02.21. 다동길의 기초번호로 부여
2010.05.26. 행정구역 명칭 반영

 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

     (www.junggu.seoul.kr)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  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
  - 공공기관에서 비치‧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

   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  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

   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

   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  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‧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

   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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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3호

도로명주소 폐지고시

  우리구 도로명주소 폐지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라 

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02월 2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 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4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

nggu.seoul.kr)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  - 도로명주소는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로 사용됩니다.

  - 공공기관에서 비치․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  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서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

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8 2018.02.21. 건물말소

2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4길 18 2018.02.21. 건물말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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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서울특별시중구 고시 제 2018-14호

지적기준점 성과고시

 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 성과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

고시합니다.

2018년 02월 2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지적도근점
번호

평면좌표(GRS80타원체) 평면좌표(베셀타원체)
소 재 지 비고종선좌표

(X)
횡선좌표

(Y)
종선좌표

(X)
횡선좌표

(Y)

9538 551159.23  201214.97  450853.40 201144.08 신당동 295-2

9539 551195.34 201238.17 450889.50 201167.28 신당동 295-21

9540 551097.18 201404.87 450791.35 201333.99 신당동 314-58

9541 551098.20 201463.37 450792.37 201392.49 신당동 289-146

9542 551110.73 201506.85 450804.89 201435.96 신당동 289-130

9543 551146.23 201539.89 450840.39 201469.00 신당동 289-63

9544 550994.18 201469.72 450688.34 201398.84 신당동 326-10

9545 550937.43 201434.62 450631.60 201363.73 신당동 330-405

9546 550992.12 201355.92 450686.29 201285.04 신당동 330-394

9547 550903.25 201310.32 450597.42 201239.44 신당동 330-86

9548 550790.88 201263.32 450485.04 201192.43 신당동 333-714

9549 550717.61 201226.68 450411.78 201155.80 신당동 343-5

9550 550775.78 201437.94 450469.94 201367.05 신당동 333-258

9551 550742.35 201427.63 450436.52 201356.75 신당동 333-556

9552 550777.32 201580.90 450471.49 201510.01 신당동 328-215

9553 550732.04 201560.26 450426.21 201489.37 신당동 333-579

기 준 원 점 명    중 부 원 점

설  치  일    2018 년 1월 31일

표 지 의 재 질    표철

측량성과보관장소    서울특별시 중구청 토지관리과 

비    고    지적기준점(지적도근점) 성과

  ※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02-3396-5914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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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     고

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132호

공인 등록 공고

 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제8조에 의거 신조 등록한 공인을 같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         

2018년 02월 2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등록사유 :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추진 발굴 및 공모사업 추진

2. 신조 등록 공인 내역

공 인 명 인  영 규격(㎝) 및 서체 관수부서

서울특별시중구
소공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소공동

서울특별시중구
회현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회현동

서울특별시중구
명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명  동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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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인 명 인  영 규격(㎝) 및 서체 관수부서

서울특별시중구
필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필  동

서울특별시중구
장충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장충동

서울특별시중구
광희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광희동

서울특별시중구
을지로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을지로동

서울특별시중구
신당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신당동

서울특별시중구
다산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다산동

서울특별시중구
약수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약수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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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인 명 인  영 규격(㎝) 및 서체 관수부서

서울특별시중구
청구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청구동

서울특별시중구
신당5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신당5동

서울특별시중구
동화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동화동

서울특별시중구
황학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황학동

서울특별시중구
중림동지역사회

보장협의체위원장인

3.6 × 3.6 

한글서체
중림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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◉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8-138호

도시관리계획(동대문역사문화공원주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재열람공고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16호(2015.4.30)로 고시된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의 획지계획, 건축물 

배치계획(고층부 벽면한계선 등) 변경을 위하여,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-634호(2016.09.28.)로 변경(안) 

열람공고하고, 2017년 제18차 서울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“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

획 결정(변경)(안)”에 대하여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 『서울특별시 도시

계획조례』 제7조 및 제68조 규정에 따라 재열람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. 

2. 본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 장소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e-mail: evejy@j

unggu.seoul.kr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8년  2월 21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 가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

 나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중구청 본관6층 도심재생과(☎3396-5775)

 다.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(안)

   (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: 변경 없음

구

분
구역명 위치 면적(㎡) 최종결정일

비

고

기

정

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

지구단위계획구역

을지로6가 18-7

9일대
669,072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116호

(2015.04.30.)

   (2) 토지이용 및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변경결정조서 : 열람장소 비치도서로 갈음

     1) 용도지역·지구에 관한 결정조서

     2)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   (3)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: 열람장소 비치도서로 갈음

     1)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     2)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     3) 건축물의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결정(변경)조서

 라. 변경사유

  -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, 획지계획(공동개발), 건축물 배치(고층부벽면한계선 삭제), 

건축물의 높이 및 기타사항 등 변경

 마. 관계도서 : 생략(열람장소 비치도서로 같음)

 바. 의견제출기관 : 도심재생과(☏02)3396-5775, fax 3396-8781)


